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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1처리장 A-BLOCK 유출 BOX

(2.0m×2.0m)는 BOX 상부 조인트 실링 작업시

단부 추락 우려가 있으니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

대걸이 시설을 설치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

의 방지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1처리장 B-BLOCK 작업은 협소한 공간에 가설

자재, 거푸집 등이 통로 상에 적치되어 있어 근로

자 이동시 전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통로

를 확보 바라며,

 - 처리장 내 비계로 진입하는 통로가 없어 난간

을 넘어 진입할 경우 전도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

가 있으니 안전한 작업통로를 확보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

의 설치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방재시설부)

- 1처리장 B-BLOCK 적치된 거푸집은 개구부 상

부에 불안전한 상태로 적치되어 있거나, 다단으

로 높게 적치되어 외부 충격에 낙하, 전도 등 안

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이동적치 바라며, 관련 근

로자는 중량물취급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24(4. 중량물 취급/기타

낙하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1처리장 A-BLOCK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구간

은 측면으로 추락우려가 있으니 양생이 완료될

때까지 출입금지 조치 바라며, 작업 전(양생완료

후) 슬래브 단부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먼저

설치하고 작업 하도록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

의 방지)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2처리장 슬래브 단부는 벽체 방수작업으로 되

메우기가 완료되지 않아 추락 우려가 있으나 단

부 추락방지 시설이 로프 설치, 접근 금지시설 표

기 미설치, 콘크리트 타설 작업으로 난간 철거 등

안전난간 설치 상태가 미흡하니 추락방지 기능

을 할 수 있는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

기준에 맞게 설치바라며, 부득이 안전난간 설치



가 어려워 접근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단부에

서 일정거리 이격하여 근로자 전도에 의한 추락

우려가 없는 안전거리를 확보, 근로자가 인지하

기 쉽게 접근금지 표기를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

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42조(추락의 방지)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2처리장 슬래브 상부에 개구부는 추락방지를

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였으나 설치 높이가 낮

고 상부가 노출되어 있어 추락방지 기능을 할 수

없으니 덮개 또는 추락방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안

전시설로 보완 바라며, 근로자가 개구부임을 인

지하기 쉽게 표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

부 등의 방호 조치)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2처리장 방수작업을 위하여 하부로 내려가는

가설통로(계단)는 안전난간이 계단 중간에서 단

절되어 전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안전난

간을 설치기준에 맞게 보완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

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


